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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미국 통신원(카네기멜론대학교 박사과정)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2주 동안 뉴욕 시의 브루클린(Brooklyn), 브롱스(Bronx), 

퀸즈(Queens) 등에 거주하는 약 300만 가구는 미국 4대 지상파방송 네트워크 중 하

나인 폭스TV(Fox TV)를 시청하지 못했다. 이는 이들 지역에 독점으로 케이블TV 서

비스를 제공하는 케이블비전(Cablevision) 사와 폭스TV를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프

(News Corp.) 사 간의 프로그램 재전송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폭스TV가 일방적

으로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플레이오프가 한창인 미국 메이저리그와 자신

들이 응원하는 뉴욕 자이언츠의 풋볼 중계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시청자들은 

양 사 간의 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자 불만을 터뜨렸으나, 2주간 계속된 초유의 

방송 중단 사태는 정치권과 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개입과 비난 여론이 한참 고조된 뒤에야 해결되었다.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사 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왔고, 항상 방송 신호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며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

조 대 곤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의 
재전송료 분쟁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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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양 자 간 분쟁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고, 폭스TV와 케이블비전 간의 분쟁과 

갈등 해결 과정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 분쟁 배경

미국 방송시장 역사에서 케이블TV가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인 1940~80년대 중반까

지는 미국 여러 지상파 방송사(NBC, ABC, CBS 등)가 방송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케이블TV 가입자가 급속히 확산되고 케이블TV 전문 

채널도 속속 등장하면서, 케이블TV 진영은 방송산업의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

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 재전송료 분쟁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1992년 제정된 ‘케

이블TV 소비자보호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에서 규정한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 법에 따르

면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3년마다 케이블TV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재전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의무 전송(Must-carry)’과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의무 전송’을 선택할 경우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

블TV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 없는데, 프로그램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소규모 방송사들은 이 방법을 택하여 자사 프로그램이 케이블TV를 통해 방

송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재전송 동의’를 선택할 경우 

방송사는 케이블TV 사업자와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전송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인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뉴스, 드라마, 인기 프로스포츠의 독점 중계권을 확

보하고 있는 메이저 방송사들은 주로 ‘재전송 동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케

이블TV 사업자와 협상을 벌여온 바 있다.  1990년대에는 양자 간의 협상에 있어, 일

부 방송사의 현금 보상 요구가 있기는 했지만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대체로 광고 시

간 구입, 교차 프로모션 등의 현물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추구해왔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법적 분쟁과 갈등은 있었지만, 재전송 정책에 관한 큰 틀은 변하지 않았고, 

FCC는 시장 자율적인 협상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며 기술과 산업 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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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정책을 조정해왔다.

그렇지만 2000년대 후반 들어, 특히 지난 2년간 메이저 지상파 방송사와 대형 케이

블TV 사업자 간의 재전송료 분쟁은 한층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양자 간의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상파TV 방송사 경영 악화와 방송

산업의 환경 변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미국 메이저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몇 년간 광고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며 경영이 악화의 

일로를 걸어왔다. 이는 여러 케이블 전문 채널이 인기를 끌고, 초고속인터넷이 대중

화된 데 따른 시청률 하락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들 여러 방송사는 줄어든 광고 수익 

보전을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전송료를 통한 수익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현금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러 방송사가 이

렇게 적극적인 협상을 추구하는 데에는 미국 방송산업 환경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케이블이 거의 독점해왔던 미국 다채널 유료방송(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시장은 위성 및 IPTV 사업자 등이 꾸준히 영역을 확대하면서 경쟁이 격

화되었고, 이에 따라 여러 지상파 방송사는 다양한 프로그램 유통 채널을 확보하며, 

한층 강화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1~2년간 

케이블TV 사업자와 ‘재전송 동의’를 갱신하는 협상에서 대폭 인상된 프로그램 재전

송료를 요구했고, 이에 케이블TV사업자들이 난색을 표하며 분쟁이 잦아지기 시작

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측은 지상파(Over-the-air)로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

램에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맞섰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의 인기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시청자 장악력이 케이블 전문 채

널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입장은 

항상 평행선을 달려왔다.

특히, 케이블비전은 지난 10개월 사이 재전송료 분쟁으로 이번 폭스TV의 사례를 포

함, 세 번이나 특정 방송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케이블 채널인 푸드 

네트워크(Food Network) 등은 3주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ABC와의 분쟁으로 거의 하루 동안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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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 간의 프로그램 재전송료 분쟁의 시작

폭스TV를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프와 케이블비전 간의 이번 분쟁은 양측이 생각하

는 합리적인 재전송료 수준에 대한 큰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뉴스코프는 케이블비전

과의 협상에서 현재 연간 7,000만 달러 수준인 재전송료를 향후 연간 1억 5,000만 

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케이블비전이 난색을 표하

며, 지난 10월 16~17일 주말 양일간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케이블비전은 뉴스코프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른 메이저 지상파 방송사들에 지불하

는 재전송료를 합한 규모보다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라며 뉴스코프의 제안을 거절했

다. 특히, 케이블비전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광고를 통해 시청자

들이 뉴스코프에 압력을 행사하여 하루빨리 폭스TV 방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

와달라며 여론 몰이를 시작했다. 이에 뉴스코프도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월스트리

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기사를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가입자들로

부터 많은 요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제작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다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폭스TV 방송 중단으로 양 사 간의 분쟁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자 정치

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이은 재전송료 분쟁을 비판하며 현

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출했던 존 케리(John Kerry) 상원의원은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어 이와 같은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 주 상원의원인 민주당의 호세 페랄타(Jose R. Peralta) 의원도 

수백만의 뉴욕 시민이 주말 여가와 프로스포츠 시청권을 빼앗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 사의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뉴욕과 뉴저지 주의 하원의원들도 폭스TV와 케이블

비전을 직접 접촉하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또한 이번 

분쟁 해결을 위해  FCC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재전송료 협상에 있어 시

장 자율적인 협상과 미개입 원칙 기조를 유지해온 FCC의 줄리어스 제나초스키

(Julius Genachowski) 의장도 이번 분쟁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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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청자 권익 보호를 고려하는 양 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양 사는 

방송 중단 이틀째인 일요일 10월 17일 오후에 만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폭스TV 협상 

관계자는 케이블비전에 대해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며 아직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전했다.

지난 사례들을 볼 때는 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양자 모두에게 심각한 손실

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송 중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되거나, 방송 중단 상황이 발생하더

라도 하루 이상 길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방송 중단 이틀째에도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번 분쟁에 더욱 많은 사람이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게다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미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와 미국 풋볼 리그 경기가 연이어 열리고, 폭스TV가 일부 경기의 독점 중계

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송 중단 사태에 따른 시청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만 

갔다. 방송통신 관련 유력 리서치 업체인 SNL 카간(SNL Kagan)의 애널리스트 데렉 

베인(Derek Baine)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이 같은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현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속되는 갈등과 FCC의 이례적인 개입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며 양 사는 다시 협상에 임했지만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하고 공방전은 더욱 심화되었다. 폭스TV의 루 레온(Lew Leone) 부사장은 “케이블

비전 측이 충실히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의 ‘특별한 조

치’만을 갈망하고 있다”고 비난한 반면, 케이블비전은 FCC가 사태에 직접 개입해 협

상을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FCC는 방송 중단 3일째인 10월 18일, 이번 방송 중단 사

태의 배경과 위성이나 IPTV,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수신 등의 대체 수단에 대한 설

명을 담은 공지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소극적이나마 해당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면전에 나선 폭스TV 측은 케이블비전 가입자가 폭스닷컴(Fox.com)이나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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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닷컴(Hulu.com)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폭스 채널의 인기 TV 드라마를 시

청하는 경로까지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폭스 측이 협상의 유

리한 고지 확보를 위해 인터넷까지 협상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리프레스(Free Press)의 법률자문위원인 코리 라이트(Corie 

Wright)는 “인터넷 접속을 통한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케이블비전과 폭스TV 간의 

협상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며 폭스 측의 강경한 방침을 비난했다. 한편, 폭스

TV는 케이블비전 가입자의 선별적인 접속 차단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와 인터넷 경

로 차단이 가져올 또 다른 논란에 대한 우려로 인터넷 채널을 하루 만에 개방한 것으

로 알려졌다. 

방송 중단 사태는 어느덧 일주일째를 맞이하며 장기화되었고 시청자들의 피해가 커

져가자, FCC는 이례적으로 협상 중재를 통한 개입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FCC는 

양 사에 서한을 통해 “상대방이 성실 협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거가 나타날 경우 

관련 내용을 10월 2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어느 당사자든지 성실히 협상

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

상 초기부터 FCC의 개입과 중재를 요청해왔던 케이블비전은 FCC의 적극적인 개입

에 즉각 환영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방송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며, 10월 말에 폭스TV가 독점 중계 예정인 미국 메이

저리그 1차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양 사에 대한 비난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렇지만 

폭스TV 방송 중단 사태가 모두에게 불행한 소식만은 아니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

면 일부 채널은 시청률 상승이라는 반사 이득을 얻고 있는데, 이 중 한 곳인 WPIX의 10

시 뉴스 앵커 조디 애플게이트(Jodi Applegate)는 오프닝 멘트에서 “폭스TV 시청자들

을 맞이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사가 여론을 자신

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신문과 라디오 광고를 적극적으로 펼침에 따라, 지역 신

문과 라디오 방송사도 이번 분쟁의 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경쟁 유료방송 서비스 업체

인 버라이즌(Verizon) IPTV ‘파이오스(FiOS)’와 위성방송 디렉TV(DirecTV)는 이번 

사태를 신규 고객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적극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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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의 진전과 해결

방송 중단이 12일째로 접어든 10월 27일, 케이블비전은 “폭스TV가 다른 케이블TV 

사업자인 타임워너(Time Warner)로부터 받는 수준의 재전송료를 1년간 지불하겠

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

다. 케이블비전은 “이 재전송료 수준은 다른 방송사에 지급하는 조건보다 훨씬 큰 규

모이고 비합리적인 수준이지만, 고객들이 어려움 없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폭스TV는 “케이블비

전이 여전히 폭스TV가 제공하는 전체 채널 패키지가 아닌 일부 채널만을 할인된 재

전송료 수준에서 계약하고자 하고 있다”며 여전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편, FCC의 제나초스키 의장은 재전송료 분쟁과 갈등의 해결책으로 존 케리 상원의

원이 제시한 ‘강제적인 조정과 구속적 중재’ 관련 법안에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

했다. 그는 “현재 법적 제도하에서는 FCC가 강제로 개입하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당사자 간의 협상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법안 내용이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

될 경우, FCC는 향후 이와 같은 분쟁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TV의 방송이 중단된 지 정확히 2주째인 10월 30일, 마침내 양 사는 재전송료 분

쟁 협상을 타결했다. 정확한 계약 조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케이블비전이 

상당 부분 폭스TV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비전은 협상 타결 직

후, “불합리한 요금 수준이며, FCC가 사태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미 있

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협상이 타결된 

덕분에 300만 가구에 달하는 케이블비전 가입자들은 월드시리즈 3차전부터 시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케이블비전은 방송 중단 기간 동안 불방된 지난 월드시리즈 두 경

기를 엠엘비닷컴(MLB.com)을 통해 유료로 온라인 시청한 가입자들에게는 10달러

를 배상해주겠다는 공지와 함께, 2주간의 긴 방송 중단 사태가 종료되었음을 고객에

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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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송료 분쟁 사태의 시사점과 결론

최근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전송료 분

쟁은 대개 방송사들이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협상 카드를 바탕으로 대폭 

인상된 재전송료를 요구하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자사 가입자들의 불만과 이탈

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특

히, 지난 3월 벌어진 케이블비전과 ABC의 분쟁은 ABC가 독점 중계 예정이었던 아

카데미 시상식 직전에 일어났고, 이번 폭스TV와의 분쟁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직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지상파 대형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가치의 대가

를 받는 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과거 분쟁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양 사의 갈등에서는 ‘인터넷’이 새로운 이슈

로 등장한 점이 흥미롭다. 앞서 언급한 대로 폭스TV는 방송 송출 중단 기간에 케이

블비전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불방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까지 차단하고자 시도하면서, 인터넷이라는 대체 매체로 경로가 이동하는 것을 우

려했다. 또한, 케이블비전은 자사 가입자가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로 이탈하

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 송출 중단 중에 불방된 월드시리즈를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서 보도록 독려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는 장기

적으로 인터넷과 IPTV 등의 신규 채널이 현재 막강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

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애플(Apple)이나 구글(Google)과 같은 대형 IT업체들이 

‘애플TV’와 ‘구글TV’라는 서비스를 통해 TV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찾아 더

욱 능동적으로 즐기는 양방향 서비스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역시 케이블TV 사

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시청자들의 TV 시청 행태

가 몇 년 안에 급격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온라인 미디어 전문가이자 <구글노믹스

>(원제: What would Google do?)의 저자 제프 자비스(Jeff Jarvis)는 “이 같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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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TV서비스 등장으로 장기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는 인터넷 제공업체의 기능

만 하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존 케리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새로운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입

안하려는 것은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약 

20년 전인 1992년 마련된 케이블TV법을 기반으로 해서는 양 사가 재전송료 협상에

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하더라도 규제 당국

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제재 수단이나 장치가 없다. 또한, FCC는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권익 보호를 책임져야 할 갈등이 장

기화되고 시청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데도 간접적인 영향력밖에 행사할 수 없는 상

황이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잦은 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

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케이블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도 협상 결렬에 

따른 방송 중단 사태가 가져오는 위험부담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볼모로 특정 채널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

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이어져온 여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

자의 재전송료 분쟁 양상은 2010년 들어 급격히 고조되고었다. 특히 지난 9월, 법원

으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이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

상파 재전송 전면 중단 등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국 방송시장의 특수

성과 배경은 미국의 방송시장과 분명 다르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유사한 분쟁 속에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온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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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에 걸쳐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였던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

스가 드디어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구글 측의 공식적인 서비스 시작 발표와 

함께 잠시 주춤하던 공방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비한 테스트 결과와 함께 독일 국

민들이 접수한 영상 삭제 요청서 건수가 공개되면서 정치계와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

세지고 있다.

   스트리트뷰, 무엇이 문제인가?

수만 장의 촬영사진 때문에 시민들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사생활권을 희생해야 할지

도 모른다는 불안이 논쟁의 시작이었다. 구글 사가 제공하고 있는 스트리트뷰는 이

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 독일에서처럼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 
사생활 침해 논란

미디어미래연구소 독일 통신원(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성 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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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구글 사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불신이 표면화된 이후 

지난 10월에는 또다시 독일에서 발간되는 신문 및 시사지가 동일한 테마로 도배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지속되자 독일 정부도 그동안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력히 견제해왔다. 구글은 공개되는 사진 정보는 독일 당

국의 요구에 따라 개인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은 흐리게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 사생

활 침해 시비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자신의 집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신청을 받아 반영하겠다고 밝혔

다. 레나 바그너(Lena Wagner) 구글 대변인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조

치는 독일에만 실시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타협안으로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구글 사는 정보 삭제 요구서를 4주간 

받은 후 해당 건물을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 영구히 삭제하겠다는 강수를 두었다. 

이와 함께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사전 테스트

를 거쳐 독일 국민들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한 후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

다. 하지만 독일 정부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촬영 화면의 완전 삭제이고 원본 촬

영 데이터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둘 사이의 의견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4만4,000건의 정보 삭제 신청 건수를 둘러싼 공방

독일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 시행 반대에 대해 구글 측은 2010년 9월 중순부터 10월 

15일까지 약 4주간 독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삭제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개인정보가 촬영된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구글 홈페이지(www.

google.de/streetview)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청 건은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 보완 작

업을 하고, 15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 건은 2개월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구글 측은 

약속했다. 신청 접수가 끝난 2010년 10월 15일 독일의 시사지 <슈테른>(Ster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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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일 대변인 레나 바그너는 “공식적인 정보 삭제 요청 건수를 밝히는 것은 모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결국 제출된 신청 건수를 밝혔고 이 

자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 사의 발표에 따르면 4주간의 정보 삭제 신청 접수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수

가 공식적으로 24만4,000건에 달했고, 이 수치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인 독일 2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84억 5,800만)의 약 2.89%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접수된 신청서의 3분의 2는 온라인에서 접수되었다고 구글의 상품매니저 

튀르크(Türk)는 말했다.

하지만 24만 4,000이라는 수치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를 앞두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이 수치를 두고 극명하게 갈리고 있

는 것이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 탄원 건수가 지극히 소소하다는 의견을 고수하

고 있다. 독일 시민 절반가량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20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수치는 유례가 없을 정

도로 높을 뿐 아니라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구글은 <디 벨트>에서 총 200명의 추가 인원을 배치하여 접수된 정보 삭제 요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 구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카이 오버벡(Kay 

Oberbeck)은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면서 “추가 작업에 나서 

100% 완벽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된 촬영자료는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흐릿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기본적으로 거리 

모습과 함께 촬영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너무 흐릿하여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이 보완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11월 15일로 공포한 서비스 개시일을 맞출 수 있을지

도 의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구글 측은 “곧 시작할 것이다”라는 모호한 주장만을 되

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소비자보호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CSU)는 구글 측을 상대로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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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스트리트뷰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이그너 

는 “이미 접수된 탄원서가 24만 5,000장이 넘었고 이 수치가 이번 문제를 결코 가볍

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다. 독일연방주 정보보호위원회 페터 샤(Peter 

Schaar)는 “독일 국민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개될지에 대해 직

접 결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정은 기업들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 좌우되

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번 스트리트뷰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인터

넷에서 공개되는 데 반대하는 법안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 사의 정보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요하네스 카스파(Johannes 

Caspar)는 “이 수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이 20개 도시에서 스트리트뷰

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조사했다면 1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100% 충족되게끔 처리하겠다고 약속

하면서도 “기술적인 결함”임을 강조했다.

   논란속 스트리트뷰 테스트

11월 3일 독일 언론들은 구글의 스트리트뷰 테스트 결과를 앞다투어 발표했다. 구글

은 독일 내 스트리트뷰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전에 테스

트를 거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독일의 오버스타우펜(Oberstaufen)을 시

범 장소로 선정하여 모의 테스트를 했지만 불과 서너 시간 내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초에 구글 측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된 인물사

진이나 집주소를 흐릿하게 처리하겠다고 단언했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는 또

렷이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오버스타우펜이 독일의 유명한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

고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앞다투어 녹화된 화면에서 자신들의 집을 삭제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스트리트뷰가 더 높은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광고해오던 구글과 스트리트뷰 옹호론자들도 주춤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독일 측이 구글 요구했던 원본 필름을 작업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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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 않느냐는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구글 측은 “흐릿하

게 처리되지 않은 사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다”면서 “이미 문제가 된 필름은 

완전히 삭제했고 현재 원인 분석 중”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번 논란에서 문제가 된 핵심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측이 원본과 서비스 화면

을 여전히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작업을 마무리한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

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점이다. 삭제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일단 문

제가 된 건물은 서비스되는 자료에서는 뿌옇게 처리된다. 하지만 애초에 서비스 영

상을 작업한 원본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모의 테스트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두고, 

2009년 6월 당시 구글 측이 이 점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기본적인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즉 핵심 쟁점이 되는 점은 구글 측에서 준비한 서비스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반대

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불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

미 데이터 공개 이전에 사전 합의가 된 부분이었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 추가로 접수

되는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두 달 내에 원본을 삭제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구글 

측은 오버스타우펜의 촬영 원본을 삭제하거나 뿌옇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보

관 중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배적이다.

요하네스 카스파는 구글 측을 비판하면서 “11월 15일에 개시되는 서비스에서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원본 전부를 신속히 삭제해야 하며, 두 

달간의 시간 여유를 부리는 것은 기업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만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구글의 대변인인 카이 오버벡은 “원본 데이터도 

불투명하게 처리할 생각이지만 소프트웨어의 결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애초의 입

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오버스타우펜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5개 건물 촬영 필름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프로그램은 애초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했던 독일 20개 도시를 촬

영한 필름 작업과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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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스트리트뷰를 둘러싸고 지난 몇 달간 제기되고 있는 논란은 또 다른 중요한 인식을 부

각하고 있다. 즉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 정치권이 자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경제적

인 이익에 맞서 보호하기에는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의 책

임이 있는 국가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구글 사를 압박했던 정치인들은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 운동이 인 이후에야 비로소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

기업을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정치계가 지금까지 미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데 별 거부반응 없이 동의해왔었고 이를 등에 업고 구글 측은 스트리트뷰를 재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독일 정부를 겨냥한 뼈아픈 비판이다. 

정보 삭제 신청자 수치가 발표되고 모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구글에 대한 독일 정부와 

시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구글 사의 표현대로 독일에서만 예외적으로 정보 삭

제 신청을 받고 모의 테스트까지 거치게 한 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독

일 정치계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반대 운동 때문에 대기업이 소비자의 요구

에 일단 수긍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거라는 기대 덕

분에 일단은 고무적이다. 물론 혹자는 독일이 이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

들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구글의 스트리트뷰는 한국에서도 지난 8

월 구글 코리아가 해당 지역의 공용 와이파이(WiFi) 망을 이용하는 불특정 시민의 통신 

정보까지 무단 수집·저장하면서 위법성 시비까지 낳은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

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느냐 하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독일 시민단체와 

정부는 스트리트뷰 서비스가 일단 독일 시민들이 제기한 정보 폐지 신청서들을 모두 

받아들여 추후 보완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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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캐나다 통신원(캐나다 앨버타 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버시 매니저)

김 상 현

반스팸 법안 C-28의 
주요 내용과 이슈

캐나다 하원 산하 산업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흔히 ‘반(反) 스팸 법안’으로 불리는 ‘법

안 C-28(Bill C-28)’을 소폭 수정한 뒤 투표를 통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원회 

단계에서 수정된 내용은 ‘인터넷 및 무선 스팸 규제법(the Fighting Internet and 

Wireless Spam Act)’이라는 법안의 제목을 삭제한 일이다. 법안이 이처럼 소폭 수

정된 데 그친 것은 지난해 하원까지 올라왔으나 결국 입법화에 실패한 법안 C-27과 

대동소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연방산업부가 지난 5월 입안해 첫 독회를 

가진 법안 C-28은 10월 2차 독회를 마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입안되어 큰 호

응을 얻었으나 뜻하지 않은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수상의 국회 정회(停會) 

선언으로 입법화에 실패한 ‘법안 C-27’ ‘전자상거래 보호법(the Electronic Commerce 

Protection Act)’과 대체로 비슷하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법안이 실제 법률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하원의 3차 독회

를 거쳐야 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통과되어 효

력을 발휘하게 되면 기관과 기업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이메일이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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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같은 ‘상업용 전자통신(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Communications)’

을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스팸과 관련한 활동, 예컨대 소비자의 컴퓨터나 

전자 단말기에 스파이웨어(spyware)를 몰래 설치하거나 피싱(phishing)처럼 그럴

듯한 메시지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반스팸법의 준수 여부는 캐

나다의 미디어 감독기관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기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CRTC)’와 ‘캐나다 공

정경쟁국(Competition Bureau of Canada)’, 그리고 프라이버시 감시 기구인 ‘캐나

다 프라이버시 위원회(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C)’가 

공동으로 감시, 감독하게 된다. 반스팸법에 저촉될 경우 형사 처벌은 없는 대신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글은 입법화가 확실시되는 반스팸 법안 C-28의 주요 내

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짚고, 그로부터 예상되는 각종 파장과 전망을 다룬다. 

@  법안 C-28 주요내용

지난 11월 2일 캐나다 하원 산하 산업위원회가 그 제목을 삭제하기 전까지 이 법안에 붙

은 이름은 ‘인터넷 및 무선 스팸 규제법(Fighing Internet and Wireless Spam Act, 

FISA, 이하 ‘반스팸법’, 또는 ‘반스팸법안’)’이었다. 11월 18일 현재 하원 산업위원회가 

법 조항에 대한 상세 리뷰를 마치고 하원의 3차 독회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입법화되

면 반스팸법은 영업 목적으로 발송되는 모든 형태의 전자적 메시지에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메일뿐 아니라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스턴트 메시징, 소셜미

디어/네트워킹도 포함된다. 그뿐 아니라 맬웨어(Malware), 피싱, 파밍(Pharming), 

스푸핑 (Spoofing) 등 인터넷상의 다른 위협도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

1. 누가 반스팸법을 준수대상

캐나다로부터 ‘상업용 전자 메시지(Commercial Electronic Message, 이하 CEM)’

를 발송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 또는 영업 장소와 상관없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caN
ada



24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에게 CEM을 보내는 캐나다, 혹은 다른 해외 기관이나 기업. 이를테면 본사가 미국이

나 멕시코처럼 캐나다 밖이더라도 그 회사가 캐나다인에게 CEM을 보낸다면 반스팸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반스팸법을 준수하는 CEM 발송 방식

반스팸법은 기업, 기관들로 하여금 CEM을 보내기 전에 그것을 받게 될 사람의 사전 

동의(opt-in)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2000년에 발효된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PIPEDA)’의 요구 사항과도 일치하

는 것이다. 하지만 반스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도 

허용된다고 유연성을 발휘했다.

➊ 발송자나 발송 기업이 수신자와 이미 비즈니스, 혹은 비(非) 비즈니스 관계를 맺

고 있는 경우. ➋ 수신자가 이메일 주소등 그의 전자 주소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

해 놓은 경우. 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그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제공한 경우.

반스팸법은 또한 발송자로 하여금 그 신분을 분명히 밝힐 것, 다른 기업이나 고객을 

대신해 발송하는 경우라면 누구를 대신하는 것인지 명시할 것, 수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기할 것, 수신 해지 기능을 포함할 것 등을 적시했다. 이 규정들은 

발송하는 메시지의 양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 단 한 통을 보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반스팸법에 저촉될 경우의 처벌은?

반스팸법을 어겼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은 개인인 경우 위반 1건당 최고 100만 달

러, 기업인 경우 최고 1,000만 달러이다. 반스팸법은 그 밖에도 피해자가 법정을 통

해 피해보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반스팸법의 준수 여부를 감시

하는 기구는 CRTC와 캐나다 공정경쟁국, 그리고 캐나다 프라이버시위원회이다. 온

라인 마케팅 기업들에 희소식은 이 같은 처벌이 그 죄질이 표나게 나쁜 경우에만 실

제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악의가 아닌 선의의 실수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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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업이 평소에 반스팸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

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와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처벌은 면제되

거나 축소될 수 있다.

@  미국의 반스팸법과 대비한 캐나다 반스팸법의 주요 이슈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상업용 이메일의 발송에 대한 전국 표준을 정하고, 연방무

역위원회 (FTC)로 하여금 악성 상업용 이메일의 유포를 금지할 목적으로 반스팸법 

(CAN-SPAM)을 만들었다. CAN-SPAM은 ‘요청되지 않은 포르노와 마케팅 이메

일 공세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뜻을 가진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

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의 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캐나다 반

스팸법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미국의 반스팸법과 견주었다.

1. 적용 대상

● CAN-SPAM : 이메일에만 적용. 

●  캐나다 반스팸법 : 이메일, SMS, 인스턴트 메시징, 스파이웨어, 맬웨어, 피싱, 파밍.

●  함의 :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 기업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광

범위하고 다양한 온라인 소통 도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마케팅 정책과 규정, 대책

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누구에게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나?

●  CAN-SPAM : 누구에게나 상업용 이메일을 보낼 수 있지만 일단 수신자가 ‘수신 

해지’를 표명하면 그에게 다시 보낼 수 없다.

●  캐나다 반스팸법 :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보내도 좋다고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를 표명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발송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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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판정한다. 그 예외 조항은 ➊ 사업자가 수신자와 이미 (비)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➋ 수신자가 그의 주소나 연락처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은 경우, 혹은  ➌ 수신자가 사업자에게 전자 메시지 주소를 직접 제공했고, 사

업자가 보내려는 상업용 메시지가 수신자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3. 언제 상업용 이메일을 보낼 수 있나?

●  CAN-SPAM : 언제든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수신자가 ‘수신 해지’를 표명했다면 표명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송을 중단해야 하며, 그 뒤에 다시 이메일을 보내기 위

해서는 해지한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요청(explicit request)’ 이 있어야만 한다.

●  캐나다 반스팸법 : 명시적-혹은 예외적인 경우 묵시적-동의를 받은 다음에야 상업

용 전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묵시적 동의인 경우 그 효력은 2년이다. 

4.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 메시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CAN-SPAM : 이메일 맨 윗부분에 유효한 정보를 넣어야 하며, 발송 기업의 우편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이메일 제목(주제)은 메시지의 실제 목적과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이메일 메시지 안에 ‘수신 해지’ 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

●  캐나다 반스팸법 : 발송자/기업의 신원, 기업의 연락 정보와 기업에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알려야 한다. 만약 그 메시지가 다른 기업이나 기관을 대신한 

것이라면 그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 ‘수신 해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온라인 마케팅 기업들의 기타 의무 조항

●  CAN-SPAM : CAN-SPAM을 준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메일인 경우 발송 기업은 그 메시지 안에 해당 이

메일은 광고 메일-혹은 상업용 메일-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마케팅 기업들

은 이메일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한 대량 수집과 ‘사전 공격(辭典攻擊, dictionary 

attack)’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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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반스팸법 :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지

만,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로 하여금 상업성 전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수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도 온라인 기업들은 주소의 

대량 수집이나 사전 공격을 할 수 없다.

@  결론 및 전망

캐나다의 반스팸법안이 통과되어 새로운 규제 조항이 생기면 비단 마케팅 기업만이 

아니라 온라인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강요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먼저 묵시적 동의만으로 전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조

건인지 검토해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잠재적 수신자들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첩경일 것이다.지난 2009년의 

법안 C-27과 달리 이번 C-28은 법으로 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에 따른 초기의 여러 혼란과 불평이 예견되며, 새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회의적 시각의 핵심은 예

외 조항이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기업 간 이메일과 모든 비상업용 이메일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최

대한 살리기 위한 조처이지만 자칫하면 무엇이 상업용 스팸이고 무엇이 비상업용인

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상업적 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몇 가지 허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소비자에게 온라

인 통신상의 선택권을 확고히 안겨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스팸 법안이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오타와 대학의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교수

(인터넷법)는 “상업용 스팸의 세례를 일방적으로 먼저 받고 나서 그 탈퇴 방법을 찾

게 만드는 옵트-아웃에 비해, 사전에 개별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는 옵트-인이 일반 

소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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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일반적인 통신 부문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캐나다는 이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뒤처져왔다. 2011

년 법제화를 눈앞에 둔 반스팸 법안 C-28은 그러한 캐나다의 더딘 행보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은 물론, 이미 비슷한 규제를 법제화한 다른 나라들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데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원치 않는 광고성 이메일과 악의적인 맬웨어, 

스파이웨어에 시달려온 일반 소비자들의 불평이 현저히 줄게 될 것은 물론이다. 

온라인 범죄 용어 해설 

● 맬웨어(Malware) :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의 통칭.

●  사전 공격(辭典攻擊, dictionary attack) : 패스워드 공격 방법의 하나. 비밀키 암호 알고리듬의 키를 사용

할 경우 적용 가능한 공격 방법이다. 일반 사용자는 암호 키를 자신에게 친숙한 값(예 : 생일, 전화번호)으

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것을 차례대로 대입하여 키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사용자들의 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값들을 하나의 거대한 사전으로 만들어 데이터를 실제 적용했을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키를 알아낼 수 있다.

●  스파이웨어(Spyware) : 인터넷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액세스하는지 염탐하는 소프트웨어.

●  스푸핑(Spoofing) : 해커가 악용하고자 하는 호스트의 IP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바꾸어서 이를 통해 해킹

을 하는 것을 말한다.네트워크상에서 서로 신뢰 관계에 있는 시스템 간에는 자신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다

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해커가 ‘갑’으로 가장해 보내

는 문서를 빼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파밍(Pharming) :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

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컴퓨터 범죄 수법. 피싱(Phishing)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인터넷 사기 수법

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피싱의 한 유형으로서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은 

피싱은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

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인데 비하여,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

에서 탈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은 사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지만, 파밍은 사용자가 아무

리 도메인 주소나 URL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만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ID)와 암호(password), 금융 정보 

등을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피싱 방식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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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Phishing) :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수법이다.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

(fishing)를 합성한 조어(造語)라고 하는 설과 그 어원은 fishing이지만 위장의 수법이 ‘세련되다

(sophisticated)’는 데서 철자를 ‘phishing’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메일의 발

신자 이름을 금융기관의 창구 주소로 한 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것이 있다. 메일 본문에는 개인정보

를 입력하도록 촉구하는 안내문과 웹사이트 링크를 부추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면 

그 금융기관의 정규 웹사이트와 개인정보 입력용 팝업창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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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갈로 리포트안’ 수용

지난 9월 22일 유럽의회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갈로 리포트

(Rapport Gallo)’안을 수용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이 찬성 328표, 반대 245표로 가

결된 것이다. 프랑스 여당인 UMP 소속 의원인 마리엘 갈로(Marielle Gallo)가 작성

한 이 법안은 지적저작권에 관한 법(Droit de Propriete Intellectuelle, 이하 DPI) 

적용과 관련되는데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법적인 조

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불법복제로부터 저

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네티즌의 처벌을 강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는 지적도 등장했다.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미디어미래연구소 프랑스 통신원(파리1대학 박사과정)

최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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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판 하도피, 갈로 리포트

올해 6월 마리엘 갈로 의원이 작성, 소개한 갈로 리포트는 테라 컨설턴트(Tera 

Consultants)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8년 유럽의 오락산

업, 즉 영화, 음악, 드라마 분야는 불법복제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100억 유로이며, 이에 따라 18만5,000여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것이

다.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손실이 320억 유로에 이르고, 61

만1,000여 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갈로 리포트의 문제 제기는 프랑스에서 막 시행되기 시작한 프랑스의 하도피

(Hadopi) 법안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다. 하도피 법안은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복제자들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제공업

체를 통해 불법 복제자의 IP 정보를 입수, 경고에 이어 마지막엔 인터넷엔 강제로 끊

는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네티즌의 개인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

유 보호라는 점을 근거로 각계의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정치권에서 결국 가결

되었다. 하도피 법안은 최근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유럽판 하도피라고 불리는 

갈로 리포트는 유럽 차원에서도 하도피와 같은 강력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있다. 이 리포트는 법적 판결 없이 저작권과 관련해 인터넷 제공업체(FAI)에 압력

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적 판결 없이 저작권을 위한 

개인 경찰의 개입을 합법화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자료 공유를 제한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여기에는 자료에 공유에 대한 처벌도 포함된다. 이로

써 불법복제, 불법 다운로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o
plyr

ig
ht

  갈로 리포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

지난 6월에 소개된 갈로 리포트는 유럽법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13명, 반

대 8명으로 통과되었다. 그 후 7월 갈로 리포트는 유럽의회에서 투표될 예정이었다.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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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리포트에 반대의 뜻을 밝힌 사회당, 녹색당, 좌파가 중심이 되어 투표 연기

를 제안했다. 투표를 연기할지 말지를 놓고 유럽의회는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찬성 

140표, 반대 135표로 투표 일정이 9월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9월 22일 이 리포트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1) 갈로 리포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연적 결정

프랑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작성된 갈로 리포트는 프랑스의 하도피 법안과 

같은 맥락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이 리포트의 가결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 외무성의 국가비서인 피에르 렐루슈(Pierre Lellouche)는 ‘갈로 리포트 가결

은 하도피 법안이 유럽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며 통제된 디지털 경제에 문을 연 것’이

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 리포트가 가결됨으로써 유럽의회가 지적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한편 국제녹음재생기술산업연합(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industrie 

Phonograhique)의 대표인 프랑스 무어(Frances Moore)는 유럽의회가 유럽 창작

산업의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는 불법복제는 유럽의 영화, 책, 음악 분야 회사

의 고용을 악화시키는 위협적인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 갈로 리포트: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규제

그러나 갈로 리포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 국경 없는 리포터(Reporteurs 

sans Frontieres)는 억압적인 방식을 포함한 이 리포트에 의원들이 지지를 보내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유럽의회 가운데 두 그룹이 이 리포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녹색당

과 사회당과 민주당의 진보적인 연맹(Alliance Progressite des Socialistes et 

Democrates, 이하 S&D), 그리고 유럽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연맹(l’Alliance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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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es et des Liberaux pour l’Europe, 이하 ADLE)이다. 

유럽환경당 의원인 상드린 벨리에(Sandrine Belier)는 불법복제 규제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불법복제와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의 다운로드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당 출

신인 프랑수아즈 카스텍(Françoise Castex)도 갈로 리포트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료 공유와 불법복제를 유사하게 보고 있어서 음악과 영화를 소비하는 수

백만 명의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DLE의 대변인인 닐 콜레트(Neil Corlett)는 이 리포트의 톤을 지적했다. 즉 리

포트가 내포하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데 유독 처벌에 대해서는 강조하면

서도 인터넷상에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로 리포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네티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창작을 북

돋울 대안적인 재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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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 리포트에 대한 소비자 주장

갈로 리포트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비자 협회인 ‘라 카드라튀르 뒤 넷(La 

Quadrature du Net)’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럽의회에서 이 리포트가 통과된다면 갈로 리포트는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억압적

인 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하도피, 불법 복제품 반대를 위한 상업 협정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따라 하면서 법적 권한

을 피하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인경찰 운영이 가능해지고 인터넷 업체가 네티즌의 IP 추적을 위한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 소유 회사가 중심이 되어 네티즌 처벌을 공동으로 결정

하게 된다. 저작권 소유 회사와 인터넷 제공업체 간의 공동 협의는 결국 검열로 이어

질 것이며 자동적인 처벌, 넷상에서의 일반적인 감시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생활 감시, 표현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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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의 대변인인 제레미 짐머만(Jeremie Zimmermann)은 “갈로 리포트의 가결

은 위험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억압적인 정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해

관계를 가진 이들이 공권력과 법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의회 위

원들은 과거 인터넷상에서 유럽 시민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여러 시도가 있

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불법복제 반대를 위한 상업협정(ACAT)이 진행 중이고 11월 지적저작권 보호에 

관한 리포트와 인터넷 상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 리포트 가결이 가져

올 영향력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소비자 협회인 ‘UFC Que Choisir’는 이 리포트가 

비록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

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협회에서는 이 리포트의 작성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즉 미디어 

오락 산업계의 로비에 의해 작성된 리포트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갈로 

리포트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테라의 연구는 BASCAP(Business Action to Stop 

Counterfeiting and Piracy, 불법복제와 위조를 막기 위한 기업행동연합)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연구의 목적이 프랑스 미디어 그룹인 비방디 유니버설(Vivendi 

Universal) 그룹의 이익을 위한 로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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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들의 입장

갈로 리포트 표결을 앞두고 영화계 측에서도 유럽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 작업

을 했다.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듀서 협회(APCT, Association de Producteurs De 

cinema et de Television)는 영화인들이 서명한 서류를 의회에 전달했다. 이 서류에

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켄 로치, 데이비드 린치,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

의 서명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갈로 리포트가 유럽 차원에서 저작권의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찬성을 표했다. 저작권은 영화 창작의 심장으로 이를 통

해서 작가, 배우, 프로듀서의 수익금, 제작을 위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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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들은 갈로 리포트가 문화산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일관적으로 지원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서명의 도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서명에 참여한 300명 가운

데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서명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도 올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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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 리포트에 대한 법 전문가 견해

법 전문가인 콜린 베티에(Colin Vettier)는 넷 저널인 <르 주르 뒤 넷>(Le Jour du 

Net)을 통해 갈로 리포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리포트는 불법복제

와 다운로드의 경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으며 자료의 다운로드를 불법복제와 

같은 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리포트는 지적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제공업체와 저작업계 역시 토론

에 참여해야 한다고 콜린 베티에는 지적했다. 또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되거나 공유된 

저작물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합법적인 다운로드(예를 들어 유럽연

합 차원의 인증서)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제공’이라고 표시된 사이

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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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갈로 리포트는 방송, 영화, 드라마 등 지적 재산물의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보

고서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불법 복제나 다운로드를 규제함으로써 지적재산을 보호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하도피 법안과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를 강력히 통제

하는 것은 네티즌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지적재산은 보호, 강화되어야 하지만 네티즌의 정당한 자료 검색, 공유를 포함한 처

벌 규정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불법복제와 다운로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리포트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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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복제 근절이 네티즌 개인의 

통제, 나아가 처벌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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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 갈등상황

미디어미래연구소 중국 통신원(GN Consulting & Translation 이사)

이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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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TV 가입자 현황과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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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산업사슬

산업사슬 주체 사업 전개 입장

방송사업자

·우수한 전송 네트워크 부족

·허가증 획득 용이, 사업자, SP와 협력 서비스 제공

·안정된 방송 프로그램 획득 용이

통신사업자

·광대역 인터넷과 그 많은 가입자의 관리와 요금 수취 루트 확보  

·광대역 서비스 발전, 브랜드 파워와 가입자들을 통해 SP 유치

· 콘텐츠의 제한으로 통합형 운영만 가능

· 방송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네트워크 전송 제공자로서 합법적 IPTV 서비스 가능

SP
·IPTV의 통합형 서비스 직접 제공 불가능, 방송업자와 협력 필요, 네트워크와 콘텐츠 부족

·SP의 큰 장점: 사이트의 큰 유동량, 높은 지명도, 새로운 서비스 개척 용이  

IPTV 사업 갈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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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 갈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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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 갈등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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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 영국 통신원(런던대 골드스미스 칼리지 박사과정)

박 성 우

오프콤 구조조종과
권한 축소 논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구조 

조정 정책에 발맞추어 비교적 큰 규모의 인력과 예산 삭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 가운데 미디어와 관련한 핵심적인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로 이관될 예정이다. 최근의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오프콤은 우정 사업을 담당하던 

포스트콤(Postcomm)과 통합되며 동시에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에 돌입하게 된다

고 한다.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이견들과 BBC 등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에 미칠 파장 등에 관심과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0월 중순 언론에 발표된 내용

에는 2014~15년까지 오프콤 전체 873명의 임직원 가운데 약 19%에 달하는 170명을 

줄이고 전체 예산의 28% 정도인 1억 4,300만 파운드를 감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과 정책 관련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보수당 중심의 

새로운 영국 연립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 드라이브(austerity 

drive)’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1~2년 전부터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경기침체 환경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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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 지형과 이해관계가 얽혀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율성이라

는 사회적 책무에서부터 이를 위해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방송

통신 부문을 총괄하는 오프콤의 권한 축소 논란까지 최근 영국 미디어 환경에서 드

러나는 일련의 과정들은 많은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오프콤 고위 임

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나 도덕성 문제 등으로 정부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압

박을 받아왔다는 점 또한 이번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

정을 통해, 요즘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사퇴 압력을 받아온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인 에

드 리처드 집행국장(Ed Richards, Chief Executive of Ofcom)은 최근 일간지 <가디

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오프콤 또한 급변하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발맞

출 필요가 있다”며 인원과 예산 감축에서 독립적인 기관인 오프콤의 권한 축소 문제를 

‘재규정(redefine)’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과정이 그들에게 ‘힘든 결

정(tough decisions)’ 이상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Ofcom   오프콤 권한 축소 계획 내용

2003년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오프콤의 핵심 권한은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 통신사 그리고 미디어 소유제도에 관한 심사, 규제, 허가 부분이다. 그 가운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 평가, 규제 및 미디어 소유 권한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정부, 즉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10월 

14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 제레미 헌트(Jeremy Hunt)는 공식 발표문에서 이

번 조치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의 일환
1
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된 55개 공기업 가운데 19개를 대상으로 통폐합,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며 오프콤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1   55개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내용은 DCMS 홈페이지(2010) 

   http://www.dcms.gov.uk/news/media_releases/7485.aspx 중 ‘Changes to DCMS Public bodies’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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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립적 기관인 오프콤의 ‘정책 설정의 역할(policy-setting role)’을 정부 해당 

부처로 이관하는 근거로는 그동안 임직원들의 높은 임금 등에서 비롯된 각종 불필요

한 경비를 삭감하고 타 기관들과 중복되는 업무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오프콤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핵심적 임무인 ‘공영방송 심사 

평가(PSB reviews)’ 작업을 앞으로는 헌트 장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인계받

아 적절한 시기와 범위를 직접 결정하여 실시하게 되고, 또 오프콤이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미디어 소유제도 심사(Media Ownership Rules Review)’도 정부가 맡게 

된다. 더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해오던 채널3(Channel 3) 라이선스의 소유권, 지배

구조 변경과 같은 중요 사안들에 대한 조절 기능 역시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공영방송사들 입장에서 단순히 보자면 그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오던 ‘방송정

책 연간보고서(Annual Statements of Programme Policy)’ 작성이나 5년마다 받

오프콤의 주요 권한 변경 사항 

현행 향후

공영방송 심사의무-개정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사항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264 3항 근거) 

필요 시에만 행함. 주무부처에서 심사

범위 결정

오프콤 지배구조 변경 방식-

개정

법률적으로 변경 가능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12-21 1항 근거)
주무부처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교육과 기회 균등을 위한 장

려의 의무-삭제

개발 기회 촉진 의무

(커뮤니케이션법2003 섹션27 1항 근거)
삭제

채널3 지역방송 네트워크 배

치를 위한 심사의무-개정

매년 심사 의무사항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290-294 근거)
필요 시에만

미디어 소유제도 심사 의무-

개정

3년마다 한 번씩 의무사항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391 근거) 

필요 시에만 행함. 주무부처에서 심사

범위 결정

공영방송사 연간 방송정책 보

고서 제출 의무-삭제

의무 제출 사항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266, 270 근거) 
삭제

채널 3,5 라이선스 지배구조 

변화 심사 의무-개정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요 조건 있음

(커뮤니케이션법 2003 섹션351, 353 근거) 

필요 조건 없음

단 주무부처에서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DCMS 홈페이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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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영방송 리뷰 같은 힘든 심사 평가 준비 작업에서 해방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공영방송의 위상과 언론의 자율성이라는 큰 부분들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오프콤은 정부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전술했듯이 오프콤이 

그간 고액 임금과 도덕성 문제 등으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데다, 이번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역할 축소에 따라 우편·체신 업무를 총괄하던 포스트콤(Postcomm)

의 기능과 역할이 오프콤으로 넘어오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Ofcom   영국 공공부문 개혁 정책과 오프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되는 영국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정책(austerity drive)’은 공

공기관의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accountability)을 향상시

키면서 동시에 비용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

고 그 맥락에 오프콤 권한의 축소 계획 역시 들어 있다. 오프콤의 초대 집행국장이었던 스

티븐 카터(Stephen Carter)가 마련하여 이후 야심차게 진행해왔던 방송사들에 대한 독

립적 심사 평가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 5년 만에 결국 불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다. 

그동안 6년의 과정은 한마디로 의욕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커뮤니

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에 따라 광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 오프콤은 지

금까지 공영방송을 포함한 거의 모든 거대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높은 수위의 심사 

평가 과정을 거쳐왔다. 그 가운데 비록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비교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받았던 다매체 멀티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방송 모델(public service 

publisher)’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기존 방송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대안적이고 개혁적인 

제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2
. 우선 2005년의 첫 번째 심사에서 오프콤은 상업적 재원을 바

2   이와 관련해서는 <가디언> 홈페이지(2007) 참조. 

    http://www.guardian.co.uk/media/pda/2007/jan/19/thiswholepublicservicepu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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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공영방송(commercially funded public service broadcasting)이 디지털 환경

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교부금(subsidy) 형태의 기금 조성을 통해 새로운 방

식의 공공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고 덕

택에 당시 논란이 되었던 BBC 수신료 인상안이 재정 수입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도 

비교적 무사히 통과되기도 했다. 2009년의 두 번째 심사 평가에서는 ‘ITV 지역방송 서비

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방송사 연합체(IFNC, Independently Financed News 

Consortiums)를 제안했으나 이것 역시 새로 출범한 보수당 연립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지역 텔레비전 방송의 평가 업무마저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어버렸다
3
. 그리고 오프콤이 

실시한 어린이 방송(children’s TV)에 대한 심사에서는 BBC가 경쟁사인 ITV의 경영상 어

려움에 따른 시장에서의 우월한 경쟁력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이 느슨해진 시기에 

자사의 어린이 채널인 CBBC로 부터 예산 3,000만 파운드를 몰래 빼낸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라는 판결로 BBC에 타격을 주기도 했고, 채널4(Channel 4)에 대한 

재정 관련 조사를 통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독립적 감시 기능을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해왔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

정에서 오프콤이 지나치게 독단적이었고, 과도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지난 노동당 정부와의 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독립기관인 오

프콤에 직접적으로 특정 사안들의 심사나 규제를 요구하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4
. 물론 

인사권과 관련해서 서로 아주 협조적인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오프콤의 날카로움과 강점은 무뎌졌고 심지어 스스로 그들의 주요 임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오프콤의 역할은 계속 줄어들었고 상대

적으로 문화미디어스포츠부를 위시한 정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프콤이 아닌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이러한 심사 평가에 대한 전권을 행

3  이와 관련해서는 DCMS 홈페이지(2010), ‘Measures to boost Local Media’(2010. 6. 8). 참조.
4    대표적인 경우는 ‘정크 푸드 광고건(junk food advertising)’에 대한 것으로 아동의 비만을 촉진한다는 이로 이유로 정

부에서 규제를 요구하여 오프콤과 마찰을 빚은 사례. 자세한 내용은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03/

dec/01/ofcom.medi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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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과거의 많은 소모적 논란조차 더욱 생산적인 기억으로 만

들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급변하는 뉴미디어의 전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부

분의 의사소통이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기에 오프콤의 역할 축소

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선 더 이상 정책 제안, 조언, 장기적 전략 수립에 있어 정치

적 입장을 초월한 독립적 견해를 공식적으로 가지기 힘들게 된다는 점이다. 즉 많은 사

람의 우려처럼 바람직한 모습의 독립적 규제기관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그동안 쌓아놓은 비교적 탄탄한 연구 성과들까지도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좋은 예

로 최근의 지역 미디어 규제 철폐안이나 BBC 수신료 동결, BBC 트러스트 개혁안 등을 

보더라도 정부가 핵심 사안들을 결정한 것이 두드러진다. 거기서 오프콤은 단지 아주 낮

은 수준의 ‘기술적 제안(technical advice)’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이 ‘망중립성

(net neutrality)’ 문제와 같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여러 이슈에서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잃은 것의 원인으로 이러한 오프콤의 역할 축소 논란이 역시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나 

여타 국가들과 달리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오프콤은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말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 사항은 ‘자신들의 책임을 넘어선 정부의 권한’이라고 

소극적으로 밝힐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의장인 줄리어스 제나초스키(Julius 

Genachowki)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앞으로 FCC나 오프콤 같은 독립적 기관들의 정책 

입안, 결정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만약 미디

어 부문에서 한 국가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면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 창의성 발

휘 기회의 축소, 콘텐츠 개발 기회 축소, 소규모 비즈니스의 몰락 등 엄청난 국가적 손

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전문적 독립기관의 존재 가치와 중요성은 모두

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 기능의 부재는 결국 미디어 연구와 경쟁력 분야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오프콤의 권한 축소 문제가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점

은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이끄는 보수당이 총선에 승리한 지난 5월부

터 지속적으로 예견되어온 일이었다. 오프콤에서도 이에 대비해 ‘결코 내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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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안(irreducible core)’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했으며 핵심 권한을 지키

기 위해 예산의 25~40%의 삭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프

콤은 그들의 미디어 정책 결정 기능을 유지하려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

만 정부에서는 이번 가을 예상과 달리 아주 간단하게 오프콤의 권한 축소 계획을 처

리했다. 물론 거기에는 전술했듯이 우정 사업을 담당하던 포스트콤을 오프콤으로 통

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미디어 전문가는 이 결과로 공영방송의 독

립성이 훼손당할 수 있는만큼 결국 시청자들이 입을 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밝힌다. 

Ofcom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율성 
 

이번 오프콤의 권한 축소 방침은 오프콤이라는 기관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영국 정

부의  BBC를 포함한 공영방송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오프콤이라는 기관이 정부로부터도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미디어 감시와 

규제에 있어 상당 부분, 심지어는 EU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

이 문제였다. 특히나 미디어 소유제도에 대한 문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규제 문

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정부와 특정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신껏 처리

하도록 법적인 권한을 준 취지는 모두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고, 그럼으로써 

오프콤이라는 기관은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스

스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이번 오프콤 개혁안에 의해 

‘정책 제안 기능의 정부 복귀(return the policy setting function to the secretary 

of state)’ 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150여 가지에 달하는 오프콤의 의무 중에 방

송 미디어 부문에 집중되는 핵심적인 8가지를,원래 정부의 역할이었다는 명분 아래 

다시 회수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명분으로 내세웠던 비용 절감 부

분도 단기적으론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상업방송은 

물론 ITV, 채널4, 채널5, 그리고 BBC로 이루어진 지상파 방송사들 또한 정부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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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

도대로 방송 시장을 좌지우지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차 가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언론의 공정성과 자유라는 오래된 화두가 다시

금 중요한 의미로 되돌아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오프콤이 실시해온 방송 사업자 평

가 작업은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간 두 번의 평가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다

(hyperactive)’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 기능을 없애는 것

은 말 그대로 ‘더욱 과도해’ 보인다.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에 대한 심사 권한을 정부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점

인데 이것은 정치적 입장이 앞으로의 미디어 흡수, 합병 등의 질서 재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실제 영국 연립정부와 거대 글로벌 미디어 집단을 이

끄는 루퍼트 머독 일가의 지나친 밀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거기에 덧붙여 정부는 BBC와 예술협회(The Arts Council)도 정부가 통

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근거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술협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require political impartiality)’하다는 것과 BBC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기

술적 부문(technical function)’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사회적 역할

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통제해

야 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많은 학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일간지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Westminster University) 

언론학 교수인 스티븐 바넷(Steven Barnett)은 심지어 ‘미디어 분야에서는 다른 분

야와 달리 덜 규제하는 것이 좋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오프

콤의 권한 축소는 결국 자국 미디어 시장의 경쟁력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다. 그리고 런던 비즈니스 스쿨(London Business School)의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패트릭 바와이즈(Patrick Barwise)는 “오프콤 설립 이후 각종 미디어 관련 데이터 수

집과 분석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는 이전의 유사한 성격의 기

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었다”며 오프콤의 연구 기능에 대한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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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노동당 정부 시절 만든 오프콤의 과도할 정도의 독립

적 역할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공공부문 개혁의 대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Ofcom   마치며  
 

 오프콤의 이번 권한 축소 논란에서 결코 훼손당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언론, 그 

가운데 특히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다. 사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재정

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즉 이는 안타깝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정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쉽지 않은 것이 세계적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중심지 영국의 현실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책 제안, 심사 평가 

권한을 줄이는 것과 탈규제, 시장질서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관행이 여전

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법률상 부여된 권한인 독립적 방송통신 규제

기관으로서 더 매섭고 날카롭게 국민을 위해 자리매김해야 하는 근원적인 존재 의무

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해보아야 할 것 같다. 물론 그 전제는 적절하고 신뢰받는 

규제기관의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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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국을 설계하는 <디지털 브리튼>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불거진 갈등과 논의 영국

위성방송사업자(bSkyb)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프리미엄(Setanta) 채널의 파산 영국

barnes vs. Yahoo, 판례를 통해서 본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한계 분쟁 미국

통권9호

2009. 8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일본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프랑스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영국

F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미국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중국

통권10호

2009. 9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과 FCC의 개입 미국

아동보호 기술 시스템 확대로 규제강화 논란 중재 영국

정보통신법안  논쟁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 일본

청소년  인터넷 보호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 독일

소비자의  통신 불만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CCTS의 현황과 전망 캐나다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 차세대 망 구축비용 부담과 사용실태 공개 영국

통권11호

2009. 10

수신료를  둘러싼 NHK와 납부 거부자의 분쟁: 수신료 소송의 판결내용과 과제 일본

bbC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확대: 사업영역 확대와 수신료 문제 영국

페이스북  OPC의 갈들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의 쟁점과 전망 캐나다

미  이동통신산업, 혁신, 경쟁, 요금 관행에 대한 논란 미국

프랑스의  통신과 방송규제기구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프랑스

중국  최초의 IPTV 저장권 분쟁이 TV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증극

[특집호]

통권12

2009. 11

한국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한국

일본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의 역할 일본

호주의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 및 사례 호주

종합토론: 방송통신 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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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3호

2009. 12

끊이지  않는 망중립성 논쟁: 망중립성  강화 방침과 이동통신업계의 반발 미국

스포츠  중계권 제도 변경: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책무와 유료방송의 차별화 전략 논란 영국

FCC의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관련 질의서와 향후 주요 분쟁 이슈 점검 미국

TV  수신료 징수안을 둘러싼 TV 방송국 대 케이블 및 위성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 캐나다

콘텐츠의  독점 상영권을 둘러싼 오랑주와 카날 플뤼스 분쟁 프랑스

중국  동영상사이트의 불법방송 분쟁과 현황 중국

통권14호

2010. 6

무선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가능한가 미국

3G 네트워크 포화와 망 중립성 논쟁 프랑스

FCC의 방송사 주파수 회수 추진에 따른 갈등 미국

영상물 자료 저작권 관련 분쟁 독일

저작권 침해 UCC 운영자에 배상 판결 일본

오프콤, 스카이TV의 유료방송 시장독점 제재 영국

통권15호

2010. 7

미국 구글사 스트리트뷰의 사생활 침해 분쟁 미국

FCC의 새로운 브로드밴드 규제안 공개와 이에 따른 분쟁 미국

프랑스텔레콤과 프리의 광케이블 설치 방식 분쟁 프랑스

NTT 재편을 둘러싼 통신사업자의 경쟁과 갈등 일본

공정거래청(OFT)의 IPTV 플랫폼 캔버스 승인 논란 영국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버(PIPEDA) 개정안 논란 캐나다

통권16호

2010. 8

애플(Apple), 반독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직면 미국

NHK의 시청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 소송 일본

2010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논쟁 독일

TV 콘텐츠의 인터넷 전송을 둘러싼 방송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갈등 영국

모바일 콘텐츠 다운로드 사용료 관련 분쟁 프랑스

지역 지상파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간 재전송 대가 분쟁 캐나다

통권17호

2010. 9

오프콤 상호접속료 인하 발표에 따른 논란 영국

NTT도코모와 생활문화센터의 MVNO 상호접속 분쟁 일본

모비우스와 레위니옹 뉘메리크의 상호접속료 분쟁 프랑스

컴캐스트의 NbC 합병 관련 분쟁 미국

디지털 조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정체성 논쟁 캐나다

통권18호

2010. 10

오프콤의 지역 미디어 교차소유제한 완화 방침 영국

버라이즌과 구글의 망중립성 정책 제안과 관련 쟁점 미국

PC 이용 TV 수신에 대한 수신료 논쟁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안 C-32를 둘러싼 논쟁 캐나다

유튜브와 GEMA의 음원 저작권 분쟁 독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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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19호

2010. 11

통신 감시와 도청 강화 논란 미국

bbC 2011년 수신료 동결 결정과 논란 영국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위한 도코모와 KDDI의 경쟁 일본

구글과 중국 정부의 분쟁 중국

CRTC의 개정 커뮤니티 TV 정책을 둘러싼 논쟁 캐나다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 독일

포털 써우후와 동영상 사이트의 저작권 분쟁 중국




